
•  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, 심혈관

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.

•    따라서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
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“야간작업”을 현행 “특수건강진단 
대상 유해인자”에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
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•  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
실시 ⇨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

•    배치전   •    배치후 첫 번째: 6개월 이내   •    주기: 12개월

*    가목의 경우 6개월간 누적 횟수가 24회이상(1년간 48회 이상)나목의 경우 
6개월간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(1년간 720시간) 수행하는 경우 대상이 됨

*   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시간에 
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
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

가. 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
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
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
시행일 (2016. 1. 1. 부터 전 규모 사업장에 적용됩니다)

나. 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
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
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
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(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) 적용

•   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

    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

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, 특수

건강진단·배치전건강진단·임시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은 

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. 

•    파견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

    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파견 

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

보건법 제2조제3호 따른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합니다.

*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

합니다.

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

서울청 02)2250-5773
서울강남지청 02)3465-8496
서울동부지청 02)2142-8871
서울서부지청 02)2077-6172
서울남부지청 02)2639-2276
서울북부지청 02)950-9812
서울관악지청 02)3282-9052
중부청 032)460-4405
인천북부지청 032)540-7988
경기지청 031)259-0258
평택지청 031)646-1184
부천지청 031)714-8787
안양지청 031)463-7353
안산지청 031)412-1978
의정부지청 031)850-7634
고양지청 031)931-2871
성남지청 031)788-1577
강원지청 033)269-3587
강릉지청 033)650-2524
원주지청 033)769-0821
태백지청 033)550-8627
영월출장소 033)371-6232
부산청 051)850-6477
부산동부지청 051)559-6643

 

기관명 연락처

서울지역본부 02)6711-2854
서울북부지사 02)3783-8342
강원지사 033)815-1021
강원동부지사 033)820-2522
부산지역본부 051)520-0585
울산지사 052)226-0545
경남지사 055)269-0544
경남동부지사 055)371-7563
대구지역본부 053)609-0540
대구서부지사 053)650-6843
경북동부지사 054)271-2043
경북지사 054)478-8023
광주지역본부 062)949-8755
전북지사 063)240-8551

 

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

부산북부지청 051)309-1552
창원지청 055)239-6586
울산지청 052)228-1882–4
양산지청 055)370-0933
진주지청 055)760-6562–7
통영지청 055)650-1944
대구청 053)667-6364
대구북부지청 053)605-9155
포항지청 054)271-6835
구미지청 054)450-3553
영주지청 054)639-1151
안동지청 054)851-8042
광주청 062)975-6332
전주지청 063)240-3391
익산지청 063)839-0035
군산지청 063)450-0535
목포지청 061)280-0173
여수지청 061)650-0133
광주청(제주) 064)728-6132
대전청 042)480-6313
청주지청 043)299-1321
천안지청 041)560-2901
충주지청 043)840-4037
보령지청 041)930-6146

 

기관명 연락처

전북서부지사 063)460-3621
전남동부지사 061)689-4936 
전남지사 061)288-8717
제주지사 064)797-7511 
중부지역본부 032)510-0538
경기남부지사 031)259-7133
경기북부지사 031)828-1936
경기서부지사 031)481-7536
경기동부지사 031)785-3374
부천지사 032)680-6512 
대전본부지사 042)620-5635
충북지사 043)230-7143
충남지사 041)570-3430
본부 직업건강실 052)703-0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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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



*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른 건강진단

(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등)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
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 부담입니다.

•    유기화합물 (108종)

•    금속류 (19종)

•    산 및 알카리류 (8종)

•    가스상태 물질류 (14종)

•    야간작업 (2종)

•   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
허가대상물질 (13종)

•    금속가공유 (1종)

•    분진 (6종)

•    물리적 인자 (8종)

•    작업환경측정이란 화학물질, 소음, 분진 등 작업시 발생하는 
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·평가하여 그 
결과에 따라 시설·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
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)

•    단,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
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•    작업환경측정 실시 
의무가 있는  
총 근로자 20인  
미만 사업장

사업장 공단
사업장▶

지정기관
지정기관▶

공단
공단▶

지정기관

•  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총  
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

신규측정사업장 : ’13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

지원 범위 :  2016년도 비용지원 대상 선정 후 측정 및 특검을 완료한 
경우에 지원함 문의전화 :  052-7030-642(측정), 641(특검)


